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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출년월일 : 1995. .

 제  출  자 : 달서구청장
('  지  적 1파

1 . 제안이유

의안
95-31

번호

 ◎구광◎◎  달◎구◎  방토◎  ◎가◎원회운◎조◎중◎ ◎조◎! ,)안



( 39  툴 트 -3f  ◎려◎ lifi.'S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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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 헌법 49  제 조  및  지방자치법 56  제 조 2  제 항의  규정에  의거  가부동수인 1  때어 는 북블

 된 것으로 보는  것  이 통설이므로

0  상위법에  제정된  법조뚠  취지에 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펄가위원회운껸조

 례중  관련  조문을  개정하여  보다  합리적인  위원회를  운영하고자 .함

2.  근거  법 령

C  헌법 49제 조

o  지방자치법 56  제 조 2제 항

3, 주요골자

0  코레  코문  일부 개정

"  결정권을 "  가진다 를 "  부결린  것으로 "  본다 로 개정

4.  개정조례 ( ) 안 . 따로붙임

5.  신 ·  구조문  대비표 : 따로놜임

 ◎구광◎ 시  달◎구◎  방토◎평7'  원회운영조◎중◎정조◎( )안

 데구광떡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 다음과  같이 . 개정한다

5 2  제 조제 항중 "  결절권을 "  가진다 를 "  부결된  것으로 "  본다 로 . 찬다

 부칙이

 조례는  공포한  날부터 . 시행한다



4 ( 39  볐 트 -  러◎져◎ Iri)뚠

 현인원장은

 의안에  대한  표결권을1 6  제 조◎  위원장은  의안에  대한표결권을f16조◎

 가지  며 ,

. 가진다

 가부동수인  때에는 결정권을 , 가지며  가부동수인  때에는  부결된 것

 으로 . 본다

 신 ·  구조문대비표


